
 
- 1 -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

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

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Japan 증권 자투자신탁(H-1 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Japan 증권 자투

자신탁(H-1 호)[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Japan 증권 자투자신탁(H-1호)[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추가형,종류형,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4. 판 매  회 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3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5년 4월 13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

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http://www.kofia.or.kr/
http://www.ubs-hana.com/
http://dart.fss.or.kr/


 
- 2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
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

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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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항제 4호에서 규정하

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본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

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

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Japan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90% 수준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 및 일본 주식의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

본주식 등에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

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

하지 않으나, 환율변동을 헷지하는 투자신탁(H-1 호)과 환율변동을 

헷지하지 않는 투자신탁(U-1호)의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편입비율 조정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투자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 : (Topix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모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

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Topix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3) 위험관리 

 외화(엔화)표시 자산에 대한 환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일정부분은 선물환

계약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정규거래소에 상장된 통

화선물 및 통화옵션으로 헷징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ㆍ해

지가 빈번하며, 해외 자산의 순자산 가치가 변동한다는 제약조건 하에 환헷지를 수행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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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

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

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

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

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

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일본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본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

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

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

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

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

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

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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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일본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일본 경제여건 변화와 일본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일본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

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5.3.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수범 1985 대리 
17개 801억 - 연세대 경영학과 

- 해외조사 및 분석 4년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

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15년 3월 25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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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C2, C3, C4, C5, C-F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F  

집합투자업자보수 0.5500% 0.5500% 0.5500% 0.5500% 0.5500% 0.5500% 0.5500%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5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0.0300% 

신탁업자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보수합계 1.5780% 2.1280% 2.0280% 1.9280% 1.8280% 1.7280% 0.6580%  

기타비용주1) 0.3079% 0.2885% 0.3129% 0.3641% 0.2699% 0.376% 0.3146%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주2) 1.8859% 2.4165% 2.3409% 2.2921% 2.0979% 2.1040% 0.9726%  

증권거래비용주3) 0.0008% 0.0008% 0.0009% 0.0005% 0.0006% 0.0008% 0.0008%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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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2015.3. 25)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

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2015.3. 25)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

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60,085  604,668  984,571  2,113,533  

종류 C1 218,091  687,533  1,205,092  2,743,129  

종류 C-F 30,746  96,927  169,891  390,22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ᆞ비

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

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

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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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

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

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

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

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라.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

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

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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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

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투자자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투자자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된 투자자 

C-F 기관투자가 및 집합투자기구 등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오후 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

니다. 

 

(2) 환매 

http://www.ubs-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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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T+7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오후 3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3 T+8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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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8기 제7기 제6기 

2015.03.25 2014.03.25 2013.03.25 

운용자산 575,119,033  865,604,831  689,390,065  

  유가증권 569,388,543  857,123,825  682,192,351  

  현금 및 예치금 5,730,490  3,481,006  1,197,714  

  기타 운용자산 0  5,000,000  6,000,000  

기타자산 3,669,806  11,367,208  25,473,485  

자산총계 578,788,839  876,972,039  714,863,550  

기타부채 1,913,040  17,777,472  3,244,540  

부채총계 1,913,040  17,777,472  3,244,540  

원본 637,051,185  1,278,391,462  1,183,883,071  

이익조정금 -60,175,386  -419,196,895  -472,264,061  

자본총계 576,875,799  859,194,567  711,619,010  

운용수익 197,074,851  72,798,283  114,496,027  

  이자수익 143,862  277,832  180,266  

  매매/평가차익(손) 196,757,132  71,341,724  114,293,685  

  기타수익 173,857  1,178,727  22,076  

운용비용 32,729  56,035  42,191  

  매매수수료 829  1,855  1,131  

  기타비용 31,900  54,180  41,060  

당기순이익 197,042,122  72,742,248  114,453,836  

 

 


